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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

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 기

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2023년 513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20억 원, 2025년에는 1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석

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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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면 사업이 미완성에 그치거나 중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

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 합니

다.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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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

796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31년”을 “2036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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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

률 제17964호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한다)

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

률 제17964호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

다.

제2조(유효기간) ---------2036년

----------------------------

--.


